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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 기에 조선의 통치 재정이념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호구정책의 개

이 시도되고 그 실 은 한제국의 과제가 되었다 한제국이 성립하기 직

인 년 월에 과 이 공표되었던 것이다 실재하는

모든 세 를 로 악하고 호의 표자를 명기하는 것이 새롭게 제시된 호

구 악 방법의 골자 다 이것은 가능한 한 많은 호를 확보함과 동시에 호세

부담자를 법제 으로 확정함으로써 조선시 의 각종 부세를 세와 호세로

단일화하는 재정개 을 실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제국기에 들어서 앙정부가 악한 국의 호수는 이 보다

오히려 감소하 다 를 제정하여 국가재원의 근거를 실 으

로 악하고자 한 년을 후로 호수가 증하는 상을 보일 때까지

한제국의 앙정부는 호세를 부과할 상을 그다지 확보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면 년에 공표된 호구 악 방법은 이후 년간 실 되지 못했으

며 종래의 호구 악과 구별되는 어떠한 의미도 부여할 수 없는 것인가

조석곤은 한제국기의 호정을 호세와의 계에 주목하여 해명한 바 있

다 그는 호 악의 실질 내용은 갑오개 에 의한 신분제 철폐 그에 따

른 호 양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조선시 의 그것과 크게 구별되지 않는 것

으로 이해한다 조선시 의 호가 생활공동체의 경제단 로서 악되고 이

러한 호의 악이 무시기 호정에 철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단지 호세수취

를 한 과세호수의 증 실지조사에 입각하지 않은 호구조사의 불평등성을

이 시기 호 운 상의 문제 으로 지 하 다

한 이세 은 갑오개 이후의 호구 악이 조선시 의 호구 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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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되었던 호들까지 포함한 실재호로 악되었음을 밝혔다 한제국기에

는 이 의 호총에 하여 호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었으나 담세능력이 없는

이러한 호에도 차 호세가 부과되어갔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조선시 의 호

이 군역부과 상을 악하기 한 것으로 실재하는 모든 세 를 악하지

않아 락된 호가 많음을 지 하 다 그러나 기존의 호 에는 담세능력이 있

는 호구만이 기재되며 거기에 호구수가 양 으로 증가하면 실재의 경제단

로 존재하는 실재호가 되는 듯이 이해하고 있다

한편 조선시 호 의 호가 실재의 경제단 라고 하는 인식을 부정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문제는 호의 실성에 한 찬반을 넘어서서 호

구정책의 이념과 련된 매우 추상 수 의 검토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호구의 악이 실재하는 경제단 를 악하는 것이라면 철 한 실지조사를

통하여 그것을 실 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실재 조사에 해 정당성을 부여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시 의 호구 악은 인구 개개인을 법제 으

로 등록하는 통감부시기 이후의 민 법과 다른 원리에 서서 운 되었다고 여

겨진다 갑오개 과 무개 으로 이어지는 시기의 호구조사가 그러한 조

선시 의 호구 악과 민 법의 인구 악 사이에 어떻게 치하는 것인지에

해서는 아직도 검토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본다

여기서 먼 한제국기 호구조사의 실태를 경상도 단성군의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년에 제시된 새로운 호구조사 방법의 용

여부 기존 호구 악과의 련성을 재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제주

정 의 사례를 통하여 한제국 성립을 후로 한 지방의 호구총수 변화를

살펴본다 호구총수의 책정이 국 일반 인 상과 달리 지방사회에서 다양

하게 진행된 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제국기의 호구 악 실태는 조선왕

조의 재정에서 식민지재정으로의 환과정을 설명하는 주요한 단서가 된다

이세 한제국기의 호구변동과 계 구조 역사와 실 한국역사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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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 단성군에 년 년에 작성된 즉 무호 의 단편이

남아있다 단성 의 무호 은 의 것으로 년 월

자로 작성된 장과 년 월에 작성된 장이 한데 묶여 있다 호구조사세

칙에서 발포된 신호 양식에 따라 한 호에 한 장식으로 기재되었으니 배양

리에는 년과 년에 각각 호 호의 무호 이 남아있는 셈이다 호

표는 매호마다 한 장씩 작성되고 말미에 군수의 직인을 찍었으니 기존의

나 양식을 계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무호 의 호번 양식은 호 표마다 이 최상단에 기

재되고 하단에 의 번지수가 기재되었다

이 의 에서 행정구역이 개편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를 기재하는 것은 기존의 호구와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와

함께 왼쪽 첫 에 라고 별도의 호번을 기재하도록 되어있

다 이것은 기존의 호 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기재양식이다 존 호 표에

는 호번수가 기재되지 않고 있는데 호 표를 작성한 후에 다른 차원에서 번

호를 재조정하기 한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호의 구성도 라 하여 호의 표자를 명기하고 그의 가족을

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다 기존의 호 에는 첫 에 등재되는 자를 호

의 표자로 간주하나 그러한 표기가 없어 호의 표자가 불명확한 것과

조된다 그와 련하여 기존의 호 에는 주호부부 모두에게

라는 가 기재되고 기타 등의 혼인 계로 맺어진 자들

에게도 부모가 기재되곤 하던 것과 달리 호 표에는 호주 한 사람에게만 사

조를 기재할 수 있도록 양식이 짜여져 있다 한 호 표에는 호내 구성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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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기재되던 이 사라지고 호주에게만 란을 설정하여

혹은 이라는 신분구분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호내 구성원 가운데 친인

척이 아닌 자들은 라 하여 남녀 인명수만 기재하고 있다

말하자면 호 표의 호주는 호와 호의 표자를 동일시하는 의 개념

으로부터 호의 표자를 개인 인 것으로 분리시킨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호내 구성원 개개인의 연 계와 개별 인 국역 신분이 무시되고

호에 한 법 인 권리와 의무를 호주 개인에게 한정하 다

한 가지 이 호 표가 기존의 호 과 다른 것은 란을 설정하여 가

옥의 소유 계 와 와 가옥의 형태 규모 의 를

기재하도록 양식화되어 있다는 이다 배양동의 호 표에는 가옥이 모두 호

주의 소유로 되어 있다 호 표에 가옥에 해 기재하는 것은 호에 한 호주

의 권리가 가옥에 한 권리를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동시에 호

표의 호 구성원이 이러한 규모의 한 가옥에 거주하는 자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말한다 가택란을 무호 기재양식에 첨가한 것은 지역내의 호구총

수를 맞추기 해 편제되는 기존의 호구 악과 달리 생활공동체로서의 세

를 호로 악하고자 한 앙정부의 의도를 나타낸다

가옥에 한 호주의 권리는 호 표 이외에 라는 별도의 문서로도

작성되었다 단성군에는 년 월에 작성된 가사표가 남아있다 이것도

역시 배양동의 것으로 무호 과 같이 한 호에 한 장씩으로 작성되어 모두

장이다 이 가사표는 가옥의 번지수에 따라 가옥의 형태 칸수

가옥의 를 기재한 것으로 원칙 으로는 호주가 아니라 가옥의 소유주

를 기 으로 한다 그러나 단성군 배양동의 경우 가사표의 호는 두 가지 의

미에서 호 표의 호와 동일시될 수 있다

첫째로 가사표는 침식을 행하는 공간으로서의 가옥만을 기재하나 란

단순히 건물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호를 구성하는 자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가사표의 가옥 규모는 여러 건물의 칸수를 통계한 것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반 로 한 호가 여러 가사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

정진 조선후기 호 호 의 새로운 이해와 그 망 동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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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둘째로 가옥의 소유주가 바로 그 호의 호주가 아니더라도 그 가사에는

호의 표자인 호주가 존재한다는 이다 단성군 배양동의 자료에서 가옥의

소유주와 호주가 다른 경우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단지 이 가사표에는 호 조

사규칙에서 제시한 로 한 통에 호의 통번을 기재하는데 통 호로부터 통

호까지 빠짐없이 존하여 년 월 단계에서 배양동에는 호 이상이

악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배양동의 가사표에 통호 번지수가 기재된 것에 반해 호 표는 호의 번지수

가 기재되지 않고 빈 공간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년의 가사표에서 어

도 호가 배양동에 존재했다고 한다면 년의 호 표 장과 년의 호

표 장이 당시 배양동에서 악된 모든 호의 호수를 가리키는지는 분명치

않다 김 형의 해설에 따르면 가사표는 집이 앉아 있는 순서 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소 신식 이라 할 수 있다고 한다 말하자면 가사표는

배양동의 모든 호를 망라하여 악하고 있으며 그에 반해 호 표는 기존의

호 이 그러했던 것과 같이 그 가운데 일부만을 악해두는 자료로 보는 것

이다

여기에 년 월에 시행된 이후 가호안이

라 약칭함 이 보고용의 책자 형태로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어 이들 자료와 비

교해볼 가치가 있다 이 가호안은 단성군 체 면리를 망라하여 면리별로

지의 지번에 따라 지의 소유주인 와 가옥의 소유주인 를 기

록하고 가주에 따라 가옥의 형태와 칸수를 은 것이다 한 마다

조를 두어 이 체의 과 가 와가 칸수의 통계가 기재되어 있다 가호

안은 토지 장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가주가 있는 지만을 상으로 가주

가옥을 병기하므로 가사표와 바로 조할 수 있다 가사표와 마찬가지로 당

시에 악된 단성군 각 면리의 가옥을 망라 으로 기재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가호안을 살펴보면 배양동에는 모두 명의 가주밖에 악되지

김 형 경상도단성 사회자료집 해설 경상도단성 사회자료집 성균 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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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있다 이 수치는 다음해에 작성된 가사표의 가옥 소유자 명의 과반수

를 넘지 못할 뿐 아니라 같은 해인 년에 작성된 호 표의 호주 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가사표와 가호안은 가사의 소유자인 가주를 악하며 지번이

나 통호번지의 순번에 따라 가주를 기재하는 에서 공통성을 가진다 그러나

이 게 각 자료가 가주의 수를 달리한다는 것은 단지 가호안과 가사표의 작

성 시기가 년간 차이가 있어 그 사이에 더 많은 가주가 발생하 기 때문은

아닌 듯하다

가호안은 군 체의 가주 총수를 보고하는 단계에서 호 표의 호구조사와

달리 가주의 악 정도를 하향 조정하여 보고한 자료이다 그에 반해 가사표

는 호 표의 조사 결과에 상당히 근 한 악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 자

료와 상 인 의미에서 호 표는 군 체의 호 악 결과를 보고하기 이

에 지에서 조사되는 단계의 자료라 할 수 있다

무호 은 호구 악에 한 새로운 방식이 용됨으로써 기존의 호 과

그 형태를 달리하고 있다 특히 생활공동체의 가옥을 단 로 호를 인식하며

호에 한 개인 인 권리를 법 으로 확정함에 따라 무호 의 호구 악을

보조하는 새로운 양식의 문서도 작성되었다 이들 무시기의 호구 악 자료

들은 그 기재 내용에 있어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가

가사표에는 가호의 통호 번지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당시 배양동에서 조사

상이 되었던 가호들의 가사표가 분실되지 않고 모두 존한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호 표의 경우는 조사된 모든 호가 재까지 모두 존하는 것인

지 혹은 그 일부만이 존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배양동은 일찍부터 합천이씨들의 동성 락으로 자리잡아왔으며 무호

이 작성되던 당시에도 합천이씨가 다수를 하고 있었다 년에 작성된 가

더구나 호 표와 가사표 자료가 청이 아니라 합천이씨가 개인에게 소장되어오던 것이

라 그러한 의심을 더하게 한다 그러나 합천이씨 개인이 소장하던 자료라고 해서 모두 합

천이씨만의 자료는 아니다 한 호 표의 호주에는 합천이씨가 아닌 자들이 많다



사표에는 합천이씨가 아닌 가옥 소유주 즉 가 체 명 가운데 명이

다 그에 비해 호 표를 보면 합천이씨가 아닌 호주는 년의 경우

호 가운데 호 년의 경우 호 가운데 호 에 그치고 있

다 합천이씨가 아닌 자의 비율로 볼 때 존하는 호 표에는 당시에 조사

되었던 그러한 호주의 호 표가 다소 분실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에 반해

가사표에서 합천이씨가 가주인 경우는 호인 것에 비해 호 표에는 합천이

씨가 호주인 경우가 년에 호 년에 호 두 해에 걸쳐 동일한 호를

제외하고 통합하면 호로 나타난다 즉 합천이씨가에 한해서 볼 때에 호

표는 가사표에 못지않은 호수가 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시에 호를 구성할 수 있는 모든 세 를

상으로 가사표나 호 표가 작성되었는가 하는 이다 무시기의 새로운

호구 악은 존하는 모든 세 를 빠짐없이 그리고 실상의 세 규모 로

하나의 호를 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무시기의 이러한 호구 악 방침

이 실 되지 못했다면 기존 호 의 호구 악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어렵다

한 년과 년의 호 표에 동시에 나타나는 호와 년에만 보이는 호

년에만 보이는 호를 합해서 보면 체 호 가운데 호 의 호주는 합천이씨가 아

니다





釰 釰

여기서 먼 에 띄는 것은 가사표에 기록된 호 이외에도 많은 호가 같

은 시기의 배양에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년에 작성된 가호안과 년

년에 작성된 호 표에는 기재되나 년에 작성된 가사표에는 기재되

지 않는 호들이 보인다

지번에 따라 가호의 가주를 기록한 년의 가호안과 비교해보면 가사표

의 통호 번지수는 가옥이 치하는 로 악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에서 보듯이 년의 가호안에 가주로 잡히면서 년의 가사표에 등재된

가주는 가사표의 호 가운데 호에 지나지 않으나 가호안의 가옥 지번과

가사표의 통호 순번을 비교해보면 략 으로 등치하는 계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사표의 통 호에서 통 호까지는 가옥 지번이 번 를 심

으로 그 이 의 지번이며 통 호에서 통 호까지는 번 후 그리고

통 호에서 통 호 사이에는 자 지번이다

그러나 가호안에 존재하는 가호로서 가사표에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가호

안의 호 가운데 호나 된다 이 가주들은 일년 사이에 배양동으로부터 이탈

한 것일까 단지 가호안의 이러한 가주 가운데 이수문과 이경 은 이무용의

자식들인데 년의 호 표에는 이무용을 호주로 하는 호의 호내 구성원으



로 기재되어 하나의 호로 합호되었음을 짐작 한다 년에 작성된 가사표

에는 가호안의 이수문과 이경 은 사라지고 통 호의 가주로 이무용이 등재

될 뿐이다 이 경우를 제외한 가호안의 호는 가사표의 통호 번지 사이에 존

재하면서 끝내 하나의 호로 등재되지 못하 다 더구나 이 게 가사표의 기재

에 락된 가옥에는 그 가운데 호의 가옥 규모가 가 칸으로 가사표 체

에서 상 으로 큰 규모의 가옥도 존재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표 와 같이 호 표에 등재된 호가 가사표에는 나타

나지 않는 경우도 호나 된다 무 년 의 호 표에만 등재되었던 호

가 가사표에 나타나지 않음은 물론 무 년 의 호 표에 등재되었던

호도 가사표에 보이지 않는다 이 가운데 호주가 이상 인 호에는 질자 이

주가 호내구성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가사표에는 이상 이 보이지 않고 그

신에 이 주가 통 호의 가주로 나타난다 이것은 단지 호 표가 작성된



년 월 이후 가사표가 작성되는 그해 월 사이에 이상 과 그의 직계가

족이 배양동을 떠나서 벌어진 사항만으로 이해되지는 않는다 가사표에 나타

나지 않는 호 가운데에는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호주의 직업이 사인 호

를 포함하여 가옥 규모가 가 칸인 호가 호 보인다 따라서 가사표는 호를

구성할 수 있는 배양동의 모든 가사 가옥 을 악하지는 않았으며 그것은 호

의 가옥 규모와 상 없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런데 가사표에 기재된 가옥 규모는 호 표의 그것과 서로 다른 성격을

갖는 것으로 여겨진다 가호안에 이수문과 이경 이 가주로 있는 가옥의 규모

가 각각 가 칸 칸인데 이들이 호내 구성원으로 있는 호 표의 이무용 호

는 가 칸이다 칸수가 꼭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것을 합호라 할 때에 여러

호를 하나의 호로 등재할 경우에는 그 규모도 합산하여 하나의 가옥으로 인

식하 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가사표에는 이무용 호가 가 칸만 기재

되고 칸의 시가는 량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반 의 경우로 이상 과 이 주가 소유하는 가옥의 규모도 호 표와

가사표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호 표의 이상 호는 가옥 규모가 칸에 지나

지 않으나 질자인 이 주 부부를 포함하여 다수의 가족을 포함한다 그런데

가사표에는 이 주가 가주인 호의 가옥 규모가 칸으로 더 많게 기재되며

칸의 시가는 량이나 된다 이무용 호와 이상 이 주 호의 이러한 기재

는 가사표의 가옥 규모 시가 기재의 체 인 경향으로부터 이해될 필요

가 있다

가사표에는 가옥 규모와는 별도로 가옥의 시가가 기재되는데 가옥의 시가

가 큰 순으로 나열하고 그에 따라 호 표에 동시에 기재되는 호들의 칸수

호주의 직업 가족수를 병기하면 표 와 같다

가사표에 기재된 시가를 한 칸당의 단가로 계산해볼 때 가사표의 가옥 규

모와 칸당 단가의 상 계를 찾기 어렵다 반면에 몇몇 외 인 존재를

제외하고 체로 시가가 높은 호들이 칸당 단가가 높은 경향을 읽을 수 있다

가사표에 등재된 호 가운데 칸인 호의 단가 평균은 량 칸인 호의 경우는 량

칸인 호의 경우는 량 칸인 호의 경우는 량 칸인 호의 경우는 량 칸인

호의 경우는 량 칸인 호의 경우는 량이다



한 호 표에 동시에 기재되는 호들을 이것과 비해 보면 시가가 높은

호들은 체로 호 표의 칸수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가사표에 기재

된 가옥 규모는 호 표에 기재된 가옥 규모와 달리 그로부터 조 된 수치인



반면에 가사표의 가사 시가는 호 표의 가옥 규모를 감안하여 기재된 것임

짐작할 수 있다 단지 이런 의미에서 상기의 가사표에 기재된 이무용 호의 가

옥 규모는 상당히 외 인 존재이다

그러면 가사표의 가옥 규모는 호 표로부터 어떠한 조정이 이루어졌는가

호 표와 가사표에 동시에 등재된 호 가운데 가옥 규모가 동일한 경우는

호에 그친다 이에 비해 가사표의 기재가 호 표보다 더 은 경우가 호나

되며 가사표의 기재가 더 큰 경우는 호에 지나지 않는다 가사표의 가옥 규

모가 호 표의 그것보다 게 기재된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가사표의 호들이

호 표의 호로부터 분호된 결과가 아니라 가사표의 가옥 규모가 호 표의 그

것보다 과소평가된 결과로 추정된다

그리고 가사표에 과소평가된 호들은 가사의 시가가 매우 높거나 매우 낮은

경우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특히 가옥의 시가가 높으면서 가사표에 가옥 규

모가 과소평가된 호는 호 표에 모두 합천이씨로 가옥 규모가 칸이며 호주

의 직업이 사로 기재되어있다는 이 에 띈다 호주의 직업이 사라고 해

서 모두 가옥의 규모가 크거나 시가가 높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직업을 사

로 기재하는 호주들은 체로 큰 가옥 규모를 소유하여 상 으로 경제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분 으로도 배양동에서 상 계층을 이루고 있다

고 추측할 수 있다 이들이 배양동 내의 사회 권력을 이용하여 가사표에 가옥

규모를 게 기재할 수 있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이에 반해 가옥의 시가가 낮은 호들에 해서는 가사표에 가옥 규모를 낮

게 조정하여 호의 경제 규모를 실화하 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반 로 몇

몇 호에 해 호 표에 기재된 가옥 규모보다 큰 수치로 가사표의 가옥 규모

를 기재한 것도 가옥의 시가에 맞추어 조정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호내 구성

원의 규모에 해서는 호의 가옥 규모나 시가와의 상 계를 찾기가 어렵다

호 표에 호주가 소유하는 가옥의 규모를 기재하면서 다시 가옥의 시가를

가사표라는 형식으로 악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 호 표로 악될 수 있

는 호의 부가 아니라 그 일부를 가사표에 기재하고 그 일부의 호에 해서

도 호 표의 악을 그 로 반 하지 않고 가옥의 규모를 조정한 이유는 무

엇인가 그에 한 분명한 단을 내리기는 어려우나 당시의 호세수취와



련하여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

앙정부는 갑오개 이후 각종 부세를 세와 호세로 단일화되는 새로운

부세 체제를 추진하고 있었다 호에 한 과세는 주로 환곡운 이나 지방

재정운 상의 자를 매우기 해 지방 청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여기에

세기 후반에는 군역을 호에 부과하는 호포제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시행

되었다 갑오개 이후의 호세는 호에 한 이러한 여러 가지 부과를 세제로

일원화하여 앙정부 차원에서 과세하는 것이었다 앙정부는 여 히 호

작성을 통한 호구 악 결과를 지방으로부터 정기 으로 보고받고 있었으나

무시기의 호세 수취와 련해서 수세가 가능한 실 인 호의 악을 종용

하 다

호 표의 호주에게는 가호에 한 법 권리가 주어지면서 그것을 근거로

호세를 담당할 의무가 동시에 주어졌다 그러나 에서 본 바와 같이 가호의

소유권을 확정하면서 지역사회 체의 호세 부과 상을 악한 가호안은 호

표로 악된 호수를 훨씬 도는 수치로 보고되었다 이때의 가옥 규모도

호 표의 그것보다 하향 조정된 수치로 보고되었다 가옥의 규모가 호에 한

호세 부과량의 다소에 어떻게 향을 미쳤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호세 부과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의미를 지녔을 것으로 여겨진다

가사안은 지의 호 조사로부터 호세 상을 앙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서류양식이라 할 수 있다 앙정부는 가사안의 작성을 통하여 가호안

보다 많은 수의 호를 악함으로써 호세 상을 더 많이 확보함과 동시에 호

주가 소유하는 가옥의 규모뿐만 아니라 그 가옥의 시가를 기재함으로써 호세

부과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근거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 이에 해 지방의 호

구 악 당사자들은 앙정부의 의도와 지역의 세력 계 등을 감안하여 가사

안의 기재를 조정하 던 것으로 여겨진다

가사안의 호수보다 존하는 호 표의 호수가 다 그러나 호 표에 악

된 많은 호가 가사안에 악되지 못했다는 그리고 가사안의 가옥 규모를

조정하는 근거가 되었다는 에서 호 표의 가호 악은 상 으로 실성

김재호 갑오개 이후 근 재정제도의 형성과정에 한 연구 서울 박사논문

김태웅 개항 후 한제국기의 지방재정개 연구 서울 박사학 논문



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 다면 무시기의 호 표는 기존의 호 과 비교하

여 호구 악에서 어느 정도의 진 이 있었는가

기존의 호 에 기재되던 과 유사한 서식으로 호주의 직업이 기재되

었다 에서 호주의 직업은 가옥의 규모 시가와 련하여 호주의 경제력

과 일정한 연 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었다 그러나 호내 구성원의 규모는 가

옥의 규모나 시가와의 상 계를 찾기 어려웠다 호 표의 직업의 기재와

호구 등재는 기존 호 의 직역 기재 호구 등재와 어떠한 연속성과 차별

성이 존재하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우선 호 표의 직업 기재를 살펴보도록 하자 기존의 호 에는 호내의 구

성원 개개인에게 직역이 기재되었으나 호 표에는 호주에게만 직업이 기재

되었다 호 표는 호주로서 호를 구성한 자에게만 사 농이라는 새로운 신

분을 규정하고 호내 구성원의 신분에 해서는 무 심했던 것이다 이것은 마

치 호주의 가족을 포함한 하나의 호에 해 신분을 규정한 것과 같은 악방

법으로 호를 넘어서서 호와 호의 사회 계 속에서 신분 차등성을 찾은 것

이라 할 수 있다

배양동의 경우에 직업은 사와 농만이 기재되고 사를 기재하는 자는 모

두 합천이씨임을 이미 언 하 다 그러나 합천이씨 가운데 농으로 기재된

호주가 더 많다 합천이씨의 어떠한 계에서 사와 농이 구분되었는가를 보

기 해 합천이씨 호주만을 상으로 가계를 살펴보면 표 과 같다

단성군 원당면의 배양동에는 이승문의 자식인 원 청 잠 숙 등의 후손이

세거하 다 그 가운데 이잠의 자손이 년 까지 가장 많이 존하 으

며 나머지 형제들의 후손은 타지로 이주하거나 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호 표에는 이잠의 증손인 정시와 정한의 후손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들 후

손을 몇 개의 가계로 나 어 명의 호주를 분류해보면 호주의 나 호주 자

신이 그 가계의 종손인 경우가 그 가운데 명이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되는

배산서원 간 국립 앙도서 소장  



  



것은 이 명 가운데 명이 호주의 직역을 사로 기재한다는 사실이다 합천

이씨로서 호주의 직업을 사로 기재한 호는 호인데 그 가운데 호 이외에는

모두 몇 개로 분류한 가계의 종가인 셈이다 한 이들 호의 가옥 규모는 상

으로 큰 편이며 계 종손으로 사를 기재하지 않는 명 호주의 가옥 규

모는 칸을 넘지 못한다

계의 종손은 수 에 걸쳐 그 가계의 재산을 상속 받으면서 경제 으로

안정 인 상을 유지하고 신분 으로도 가계 내부에서 존 되었을 것으로

상된다 이러한 사회 내부에서의 신분 계가 국가 인 문서인 호 의 직업

기재에 상당 부분 반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호 표의 호주들은 주로 에서 갈라져서 호를 구성하고 각각 직업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기존의 호 에서 이들의 조부를 찾아보면 종손

인가 아닌가를 떠나서 부분 유학이라는 직역을 사용하고 있다 기존의

호 에는 국가 신분이라 할 수 있는 직역으로 사회 실상의 신분 차등성

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기존의 호 은 지역내의 직역 총수에 따라 직역을 개개인에게 배분하는 형

식으로 기재되었다 한 직역 총수는 체로 호 직역의 계산으로 호총

에 맞추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호 을 작성하는 실에서는 호마다

직역이 그 로 용되지는 않고 지역 인 총수로서만 맞추어질 뿐이었다

호 표는 직업을 호주에게만 기재함으로서 호 직업을 기재한 셈이 된다 직

역과 마찬가지로 호주의 직업을 하나의 국가 인 신분 규정이라 한다면 신분

을 규정하는 방법에서는 기존의 호 악 원칙을 계승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한 무시기의 국가 인 신분규정은 국역이라는 제한된 의미를 벗어나

서 사회내부에서 차등 으로 인식되는 사회 실 신분질서을 반 하고 있

다 이것은 기존의 호 에 기재된 직역이 세기 엽 이후 사회 실 인 신

분질서와 괴리되어가고 세기에는 직역만으로 사회 실 인 신분질서를

경상도단성 호 장 원당면호 년 년 년  

손병규 호 장의 직역기재 양상과 의미 역사와 실  

김건태 호구출입을 통해본 세기 호 장의 편제방식 동문화연구  



구별할 수 없는 상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호 작성

은 원칙상으로는 사회 실 신분질서를 감안하여 직역을 부과하고자 하

다 무시기의 호주 직업은 이러한 원칙을 실로서 용하여 기재하고자 하

으므로 이 한 기존 호 의 직역기재로부터 원칙 인 측면에서 계승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존의 호 이나 족보를 통해서 보건 존하는 호 표에 나타나

지 않는 합천이씨들이 많다 단성의 원당면 호 은 세기에는 년과

년의 호 만이 존한다 이 호 에 등재된 배양의 합천이씨와 그 자손

가운데 세기 후반기에 타지역으로 이주하지 않고 무시기에 존하여 호

표에 등재될 수 있을 법한 자들이 많은 것이다 그러나 이주의 여부나 호

표의 존 정도를 확인할 길은 없다 단지 존 호 표의 호구 등재 경향을

기존 호 의 그것과 비교함으로써 호구구성의 차이를 확인할 수는 있다 여기

서 호 표에 등재된 인구의 남녀 연령별 분포도를 통하여 이러한 사항을 살

펴보도록 하자

년의 호 에 등재된 배양리의 호수는 호 남녀 인구는 모두 명으

로 호당구수는 명이며 남성 명 여성 명으로 서로 비슷한 수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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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1864년 배양의 연령별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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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한 년의 호 에 등재된 배양리의 호수는 호 남녀인구는

모두 명으로 호당구수는 명이며 남성 명 여성 명으로 남성이 약간

많은 편이다 그런데 년의 호 표 호에 등재된 자는 모두 명으로 호

당 구수는 명인데 남성이 명 여성이 명으로 남성인구가 월등히 많다

남녀인구의 연령별분포도를 보면 년의 호 에는 남녀 모두 세 이하

의 인구가 많이 결여되어 있는 가운데 특히 세 이하의 연소자들이 등재되

지 않았는데 년에는 그러한 상이 심화됨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년 호 표의 남녀인구 연령별분포도를 보면 여성은 세 이하의 연령층이 결

여된 상태로 세기에 비해 결여된 여성의 연령 가 올라가는 정도이나 남성



의 경우에는 세이상 세 이하의 남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반면에 세

이하의 남성 인구가 격히 많이 등재되었다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것은

세 이하의 남성이 상 으로 많이 등재된 때문이다

여기서 이러한 세 이하의 남성은 주로 호내 구성원으로 등재되며 세

이상의 남성은 주로 호주임이 주목된다 이것은 세기의 호 에 많은 수의

남성이 호내 구성원으로 등재되는 것과 조 이다 세기 호 에

는 주호의 장성한 자식들이 많이 등재되나 세 이하의 자식과 손자들은 등

재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비해 무시기의 호 표에는 장성한 자식이

호주로 독립하여 그의 어린 아들들이나 세 이하의 방계가족을 주된 구성원

으로 호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 이었다 한 세 이상으로 장성하 으나

가 죽고 자식이 없거나 어린 경우의 남성은 호주로서 하나의 호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족보에 기재되고 무시기에 배양동

에 거주했을 법한 남성들이 호 표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주로 이러한 경우

이다

기존의 호 에서 세 이하의 남성이 등재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은 그

들이 군역 상에서 제외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세기에는 연소자층

의 여성이나 속인을 등재하여 지역의 인구총수인 을 맞추었으나 세

기에는 장년층을 심으로 구총을 맞추는 것이 단성 체의 경향이었다

이에 비해 무시기의 호 표에는 군역 상이나 구총과 계없이 남성이 등

재되었으며 단지 하나의 독립된 호를 새울 것인가 아닌가가 심사 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독립된 호의 호주는 가옥을 소유할 수 있는 남성이 그 실

인 상이 되었던 것이다 무시기의 호 표는 인구등재에 있어 기존의 호

과 많은 차이를 나타내나 호를 선택 으로 등재하고 그에 따라 임의로 호

를 구성할 수 있다는 에서는 기존의 호 과 연속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기 호 에서 배양의 호수는 년에 호 년에 호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무시기의 호수는 가호안에 호 가사표에 호로 악되었다

기존의 호 에는 호를 세울 수 있는 많은 인구가 락되었다는 것을 감안할

김건태 조선후기의 인구 악 실상과 그 성격 단성 호 분석 동문화연구  



때 무시기에는 더욱 한정된 범 에서 호가 악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이것은 무시기 직 인 세기 말의 열악한 호구 악으로부터 회복되는

과정이었음을 지 해 둘 필요가 있다

가호안은 배양동뿐만 아니라 단성군의 모든 면을 망라하고 있어 기존의 호

과 비교할 수 있다 내면과 배양동이 속한 원당면은 년 와 년의

호 만 존하나 다른 면들은 년 년 의 호 이 존한다

세기 단성 의 면별 호수 추이를 년의 가호안상의 면별 호수와 비교해보

면 그림 와 같다

세기 이후 세기 후반에 어들 때까지 단성 각면의 호수는 반

으로 감소의 추세를 보이면서도 커다란 변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후

술하는 국규모 호수 변화의 추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국규모에서

호수가 일시 으로 증가 감소를 반복하여 호수 변화가 유동 이었던 년

에 단성의 각 면들은 체 으로 호수가 폭 감소하 다 그리고 가호안의

호수는 이로부터 세기 반의 수 으로 회복되는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0

100

200

300

400

500

600

1820-30 1840-50 1860년대 1880년대가호안호수

원당

현내

북동

오동

도산

생비량

신등

법물

  



세기 각 면의 호수추이가 체 으로 유사한 변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은

식년마다의 호 작성 과정에서 각 면의 호총이 단성 체의 호총에 비추어 균

등하게 조정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가호안의 면별 호총도 단성 체에 비추어

조정된 결과임을 말한다 그런데 배양리는 년에 원당면에서 호인 입석

다음으로 많은 호수를 보유하는 지역이었으나 년에 감소하고 년에

는 원당면 안에서도 낮은 수 으로 호수가 책정되었다 면내의 동리들도 기본

으로는 동리의 호수를 면의 호총에 비추어 균등하게 조정하 을 것이나 면

내부의 호수 조 은 면 단 의 호총 조정보다 변수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무시기 배양동의 가호안 작성에 있어 가호수를 낮게 책정했다는 것은 지

역 단 의 호세 부담이 하향조정된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가호수의 조정은 배

양동에 거주하는 자들이 가호안 작성과정에 여할 정도로 원당면 내에서 정

치권력을 발휘할 수 있거나 아니면 기존의 호수로는 호세를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경제 환경에 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할 수 있는데 자의 경

우가 주된 원인이 아닐까 추측된다

그러나 가사표를 작성함에 있어 가호안의 호수 호는 다시 호로 증가하

다 호수 악이 반 으로 강화되는 경향 속에서 배양동은 다른 지역과의

균형을 맞추어 상향조정된 것이라 여겨진다 한 가사표에 가호수를 증가시

키면서 어느 가족의 구를 가주서 등재할 것인가의 여부와 함께 가옥의 규

모를 어떻게 기재할 것인가 등을 놓고 배양동 내부에서도 조정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호 표의 분석에서 보았듯이 여기에는 배양동에 거주하는 합천이씨의

정치 경제 계가 크게 작용하 을 것이라는 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앙정부는 세기 말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지의 호 장  

에 도이상조나 면별 이상조로 기재된 호구통계를 수합하여 국규모로 호

구수를 악하고 있었다 앙의 인구조사는 호 작성을 통하여 지방에서 시

행되는 호구 악에 으로 의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는 물론 호

구통계의 허 기재에 해서 가혹한 처벌규정을 제시하여 자의 인 호구 악

을 경계하 다 그러나 지방의 실은 그 지역의 호구총수를 정선에 두고

그로부터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만족하고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세기 이후 국 호구수는 세기 말보다 하향하여 세

기 말에 이르기까지 거의 일정한 수 을 유지하 다 이 시기의 호 에

한 연구는 호 장 본문의 호 구성이 조선 기의 이상 호구형태로 일률화

하는 경향이 있으며 호구 통계인 조에서도 개별인구의 직역별 통계

수치가 매 식년마다 고정되었음을 지 한 바 있다 앙정부 차원의 고착

호구정책이 호 장의 형식화를 래하 던 것이다

그러나 삼정문란을 죄목으로 하는 세기 후반의 농민운동과 그에 응한

호포제 등의 개선책 실시에 이르러서 국규모의 호구수도 변동하기 시작했

다 년 의 국규모 호구수의 변화는 구수에서보다 호수에서 상

인 요동을 나타내었다 김건태는 세기 엽 이후 이 시기에 이르기까지

국규모 호구수로부터 산출한 호당구수가 로 거의 균일한 수치를 보

인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호당구수가 호구편성의 하나의 기 이 되었음을 지

김건태 조선후기 호 장의 인구기재 양상 역사와 실  

손병규 호 장 직역란의 군역 기재와 도이상의 통계 동문화연구  



한 바 있다 그런데 년부터 년 사이에 호당구수는 이 수 으로

부터 하락하거나 다시 회복하는 반복을 거듭하고 있어 호구조사가 불안정하

게 되는 당시의 상황을 그 로 표출하고 있다 표

  

김건태 조선후기 호의 구조와 호정운 단성호 을 심으로 동문화연구  



그런데 이 수치는 국 각지의 호구수를 통합한 것으로 각 지역마다 호구

수의 변화는 다양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 호구총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연도에 지방의 호구수를 보여주는 곳은 제주도 정 각 지역의 호

이다 정진 은 조선시 호의 편제 원리를 설명하기 해서 세기 제

주 하모슬리와 하원리의 호구수 변화를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는 제주덕

수리의 호구수 변화를 국규모 호구수의 변화와 비교해보도록 하자 제주의

경우는 무호 이 작성되는 시기에도 민 법이 용되기 직 까지 기존의

호 장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

국규모의 호수와 호당구수가 요동치는 년 직 부터 무시기 이후

에 걸쳐 국의 호구수 그리고 제주도 덕수리의 호구수 변화에 한 지수변

동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이다 이 지수는 년 를 기 으로 하

다 그 이유는 제주도 덕수리의 호구수가 년 후에 국 일반성을

보이나 이후에는 그것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년 이후의 변화

를 세기의 반 인 변화에 기 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세기 부터 호당구수 명을 유지하며 국 호구수와 호당구수가

고정화되어 이러한 상이 년 까지 지속되었다 제주도의 덕수리도

년에는 호당구수 를 기록하며 국 일반성을 가지나 이후로 호수는

무시기 직 까지 고정 인 반면 구수는 세기 엽까지 두 배로 증가하여

호당구수가 명에 이른다 제주도는 세기 반기를 통하여 이미 호총에 비

해 구총을 월등히 많이 확보해왔던 것이다 한편 단성 개면의 경우에는

년 와 년 에 호당구수가 모두 명으로 국규모의 호당구수와 크

게 차이가 없다

정진 조선후기 호 호의 편제와 성격 동문화연구 하모슬리와 하원리  

의 호구수 변화는 덕수리의 호구수 변화와 동소이하다

년 제주 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인 고창석의 해제  

에 집계된 호수와 구수를 이용하 다

정진 은 제주도가 높은 직역부담이 존재하는 신에 호역의 부담을 낮추어 책정한 것으

로 이해하고 있다 이것은 제주도가 방이라는 지역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

러나 호역부담을 낮춘 것인지에 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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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이 에 하여 에 불지르고 을 태워버리며



  

앙정부는 실 인 호구 악이 구례의 호 법에 근거하여 시행되지 못

한다고 인식하고 조선왕조가 법제로서 재확인해 온 호구 악의 원칙을 그

로 용시키는 것이 당시 호구정책의 최선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

은 갑오개 기의 재정정책에서도 철되고 있었다

실제로 국 호구총수의 격한 변화는 한제국이 성립하는 년과 통

감부 시기가 시작하는 년에 나타난다 앞 시기에는 호당구수와 함께 국

호구수가 감소하고 이후로 호당구수를 세기 엽 이후로 년 로 일정하

게 유지하면서 그 수 을 유지하다가 뒷 시기에 양자 모두 유례없이 격증하

고 있다 앞 시기의 변화는 년 월에 반포된 의

과 곧이어 반포된 에 향을 받았으며 뒷 시기의 변화는 년

를 하고 하 는데   

고종 년 월 일  

고종실록 고종 년 월 일  

손병규 한제국의 재정 그 이념 굴 에 하여 새로운 질서를 향한 제국 질서의 

해체 역사 청어람미디어 

월 일에 로 이 발령되었으며 건양  



의 의 제정에서 시작하여 국가재원의 근거를 실 으로 악하

고자하는 시도에 향을 받은 듯하다

년에 반포된 호구조사규칙에는 를 하여 하거나

내의 를 하는 행 를 처벌하겠다고 하고 나아가 호구조사세

칙에는 의 이라도 에 하여 이 한

는 에 치 아니하여 가 치 않게 하라고 하여 실제의

인구들을 모두 호 의 호구로 기재해야 할 듯이 말하고 있다 이것은 조선왕

조를 통해 곧 강조되어온 호 작성의 원칙론이었다 그러나 할 경우

에 별도로 호를 세울 것을 종용한다는 이 종 과 다른 분 기이다

그런데 구래의 호구편성 례로 본다면 호구조사규칙의 언 은 실제의

인구를 모두 호 에 등재하라는 말이 아니라 호 장에 오를 수 있을 만한

자들에 해 호를 구성하여 호 에 등재치 않거나 호 에 올리더라도 호당구

수를 맞출 수 있는 정선의 인구구성을 하지 않는 행 이상으로 이해되지

않았다 호구조사세칙의 분호 규정은 년 에 경험한 바와 같이 호당

구수를 이는 데에 역할을 하 다 더구나 이러한 과정에서 제주지역과 달리

호구수가 모두 어드는 상이 각지의 호구 악에서 세를 이루고 있었다

지방 청은 앙으로부터 새로운 규정이 용될 때에는 항상 낮은 수 에

서 재원의 양을 책정해두는 것이 명한 일임을 오랜 경험을 통하여 익 왔

다 한 갑오개 이후 지방재정을 앙으로 일원화하려는 시도에 해 지

방사회는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 갈등은 무엇보다도 앙재무기 이 토

지와 호구를 일률 으로 악하고 으로 수취를 일원화하는 재원의

앙집권화에 있었다 특히 호구는 읍재정 운 을 하여 부과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재원이었으나 이제 앙재무기 으로 이 해야 할 상납재원에 지나

지 않았으며 호수의 증가는 바로 호세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었다

년 당시 안지역의 호구 악은 지방사회의 자치조직인 가 주도

하고 있었다 년 가을에 시작된 새로운 호구조사가 이듬해에도 지속되었

는데 새로운 호구 악과 함께 호구에 한 과세문제가 동시에 거론되고 있었

원년 월 일 은 그해 월 일에 반포되었다 건양원년 월 일  

무 년 월 일  



다 는 에서 년 월 일조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호 책정에 한 우려는 그해 월 일의 향회에서 조 완화된 듯

하다 즉 새로운 호구조사에 따라 악된 신호가 여호에 이르는데 호

배분은 구래의 호구수인 호로 시행하여 일년에 매호 량식만 내면되는 것

으로 결정이 났던 것이다

년의 호구조사로 악된 신호가 모두 앙으로 보고되지는 않은 듯하

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호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곳도 드문 일은

아니었던 것 같다 제주지역은 이때에 이미 확보된 많은 구수를 상유지하면

서구호 보다 두 배가 넘는 호수를 확보하 다 제주도의 이러한 호수 진행은

타 지역과 다른 제주지역의 특성으로 말미암은 듯하다

년 당시의 호구조사를 도별로 살펴보면 호당구수가 지역마다 다양함을

알 수 있다 표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함경남북도와 한성부가 국평균

을 훨씬 웃도는 호당구수를 보이며 평안북도가 다소 많은 호당구수를 나타낸

다는 이다 호당구수가 많다는 은 년 직 까지의 제주지역에서도 볼

수 있었다 물론 제주도는 년에 기왕의 구수를 유지한 채로 호수가 증

하여 호당구수가 국규모의 호당구수로 떨어지지만 여 히 호당구수가 많은

지역이 있었다 호수에 비해 구수가 많이 확보되었던 이러한 지역의 공통된

년 월 일조 국사편찬 원회 인  

 

년 월 일조 

조석곤은 순창의 사례를 들어 무시기 호포 납입시의 호구수는 구호 특히 세기

엽 에 기 하고 있으며 앙에서 설정한 호수는 실제 지방에서 악한 호수와 다름을

지 하 다 조석곤 무년간의 호정운 체계에 한 소고 한제국기의 토지제도  

민음사 면



특징은 무엇인가 이들 지역은 바로 부세 가운데 토지세의 비 이 은 지역

이었다는 이다

제주도는 토지세를 징수하기 어려운 신에 호구에 한 수취가 발달된 지

역이었다 특히 환곡운 이나 군역면제에 응한 수취 등이 호수와 구수의 확

보에 기 하여 시행되었다 한 호구에 한 이러한 과세에는 호 과

가 이용되었다 그런데 을 수취함에 있어 호마다 부담 액수가 일정

허원 세기 제주지역의 호구기록과 부세제도 제주 정 사계리 호 분석

을 심으로 경제사학회 동아시아학술원 공동주최 조선후기 인구와 가족의 이해 학술

회의 발표문 년 월 일



했던 단성의 경우와는 달리 제주도는 호마다 구수의 크기에 따라 차등을

두는 호등제로 부세운 이 실시되기도 했다 제주도에 호등제가 실시된 기

록은 구수를 이 의 두 배로 확보해 가는 세기 엽까지 나타나며 두 배의

구수가 고정되는 그 이후로는 호등의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제주도에서는 호구수취를 하여 호등제와 구총의 확보라는 호구 악 방

법을 구사하고 있었다 이에 한 더 구체 인 천착이 필요하나 여기서는 호

구 악 방법이 지역에 따라 시기에 따라 다양하 다는 그리고 그것은

앙정부에 의한 일원 호구 악과는 별도로 지방에서 주도하는 호구운 이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만을 확인해 둔다

그런데 년에 제주지역은 호수의 고정 유지와 구수 악의 강화에 근

거한 기존의 호구 악으로부터 일거에 호수의 증가를 가져왔다 이것은 호로

일원화된 앙정부의 호세 수취에 응하여 호구 악을 호수의 악으로 일

원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주지역은 이미 세기 에 비해 두 배 이상의

구수를 확보한 상태여서 호당 구수를 국의 평균 수치에 맞추어 호구를

편성하여도 호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년 이후 제주지역은 이 게 증가된 호수 수 에 기 하여 년에 이

르기까지 호수가 감하는 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년에 락한 국

의 호구수가 년에 이르기까지 회복하지 못하는 추세에 부응한 상이었

다 그러나 이 무시기의 호구 악 상도 국이 일률 이지는 않았다

년으로부터 년 뒤인 년의 호구조사에서 도별 호구수의 증감율을

계산해보면 한성부에서는 호구수가 모두 감소하 으나 함경도와 평안북도

는 여 히 높은 수 으로 호구수가 증가하 다 그러나 그러한 증가는 도내

여러 지역의 종합 결과이고 지역마다 다른 상이 개되었다 년

김건태 조선후기 호의 구조와 호정운 단성호 을 심으로 동문화연구  

허원 앞의

국 호구총수의 호당구수가 명으로 하되었다가 년 에 들어 다시 명으로 회

복되는 데에 맞추어 덕수리의 호당구수는 로 하되었다가 이후 년 반기를 통

해 까지 회복되어 갔다



평안북도의 보고에 의하면 도내 군 가운데 군은 호구가 감소한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앙정부는 이러한 호구감소가 여러 해 거듭되면 그 지역 수

령에게 벌 을 물리고 수령을 그만둔 뒤에도 추징하는 등 호구증가를 한

노력을 지속시켰다

그러나 같은 해에 함경남도의 삼수와 갑산은 호구수가 차 늘고 있으나

궁박하여 구휼을 해야 하는 지역이므로 이 의 호구수 로 응역하도록 하

다 갑산은 이 호이나 호역 응역호는 로 호로 하고

삼수는 호이나 응역호는 로 호로 시행함을 보고하 다 이런

보고는 다음해에도 그 로 시행되어 년까지 같은 형태로 지속되었

다

한편 년 당시 국 도별 호구수를 보도하는 독립신문 은 한국이 이  

천만 동포라고 하는데 조사된 호구수는 천오백만 가까이 부족하니 인구가 이

게 과다히 부족한 이유는 지방 들의 직무태만 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한 같은 해 자 독립신문 사설에서는 선무라는 의 에

서 호수가 이며 인구가 천육백만이라는 의 조사를 인용하

다 이 수치는 년 이후에 증하여 년의 민 법 시행 이후 더욱 증

가한 년 의 호구수보다 많은 수치이다

이러한 호구 수치가 실에 가깝다면 한제국기의 호구정책이

의 호구조사를 지향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국의 호구 악이 기존의 호

내부 국 편  

내부 국 편  

가 이오나 로 고

가 이오나 로

내부 국 편

내부 국 편  

독립신문 년 월 일자  

독립신문 년 월 일자  



구편제 방식에서 완 히 벗어나 실호실구의 호구조사를 실 하기 시작하는

것은 년 이후의 일이다 그러나 한 가지 지 해 두어야 할 것은 이 이후

민 법에 의한 호구조사가 시행되는 년까지의 년 사이에 국 인 호구

수의 증을 이루어내었다는 사실이다 이후 년 까지 민 부의 호구

악은 년 수 으로부터 그다지 진 되지 못했다

국 호구수의 증은 지방에서 악되고 앙정부로 보고된 호구수가

증하 다는 것을 말한다 이미 지방차원에서는 호구 악이 상당한 수 에

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년 년의 단성지역에서는 앙정부에 호구총

수로서 보고되는 것과는 별도로 호구가 악되고 있었다 한 제주지역은 이

미 세기 엽에 년 의 두 배로 구수를 악하고 있었다 이것은 국

의 호구수가 년 에 비해 두 배가 되는 년 단계의 수 을 이미 악

하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지방재정 운 상의 필요에 의해 그리고 지역사회

내부의 조정을 하여 지방차원의 호구 악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제주지역

의 경우는 이것이 호 에 표면화되었을 뿐이다 단지 지역의 모든 인구가 공

식문서로 악된 것은 아니다 남녀인구연령분포도 등에서 보듯이 기록에서

락된 인구들이 여 히 존재했다

무호 의 기재양식이 구호 과 다른 특징은 첫째로 호의 표자인 호주

에게만 가 기재되고 구성원 개개인의 등재는 동거하는 친족에 한정된다

는 것 둘째로 호 구성원 개개인에 한 직역이 사라지고 신에 호주에게만

등의 직업구분이 기재된다는 것 셋째로 호 구성원의 남녀총계뿐 아

니라 등 칸수가 기재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역단 의

호구총수에 맞추어 호구를 편제하며 호와 호의 표자인 주호가 명확히 구분

되지 않던 기존의 호 과는 달리 생활공동체로서의 세 단 로 호를 구성하

고 호주 개인에게 호에 한 법 권리와 의무가 주어짐을 의미한다



조선왕조는 토지에 해서는 결부로 인구에 해서는 호구로 재원을

악하 는데 악 단 에 있어 공통 인 원칙이 있었다 결부는 토지의

면 이 아니라 비옥도에 따라 등 을 나 고 면 을 달리하는 소 생산력단

이다 토지세는 생산력에 근거하여 수취되므로 결부의 수치가 바로 수취량

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호구는 실재하는 가계경 조직의 단 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경제 능력에 맞추어 편제한 역수취 단 이다 따라서

호구에 한 수취는 호구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매호 매구 얼마의 균등한 부

과가 가능했다 호구수는 바로 수취량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호구의 경제

능력에 따라 호구마다 징수량을 달리하는 것과는 이한 사고방식이다

무호 에는 실호실구의 악을 실화하고 호주의 각기 다른 경제능력

을 악함으로써 이러한 기존의 원칙을 공식 으로 부정하 다 그러나 무

시기 호구 악은 모든 세 를 악하지도 않고 경제능력이 상 인 호들만을

악하지도 않았다는 에서 기존의 호구 악을 계승하 다고 할 수 있다

한 지방에서 조사되는 호와 앙정부에 보고하는 호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

았다 기존의 호구 악에서는 지역에 따라 호마다 차등을 두고 지방차원에서

호구에 한 과세를 조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무호 은 이러한 지방차원의

호구 악을 앙정부가 일원 으로 악하고자 하 으나 무시기의 호구

악 실은 여 히 이원 인 운 에 기 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호를 편제하는 실 인 방법과 그것을 조정하는 주체가 어디에 있

는가에 해서는 합리 인 방안을 모색해야 했다 원칙 으로 호구 악을 담

당하는 국가기 이 호구 악에서 호구수취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수행해야

하지만 실 으로는 지역사회의 자치 활동에 호구 악 과정의 수행을 맡

기고 있었다 한제국기의 호구조사는 구래의 호구정책에 한 평가와 근

운 방법의 모색이 그 성공여부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갑오개 이 진행되고 있던 년 월에 은

에게 를 제출하 다 여기서 그는

향회를 단 의 자치조직으로 구성하여 스스로 호구와 산업을 조사토록 할

것을 제안하 다 그 세목은 첫째 종래에 정액화된 원호수가 얼마이던지 간

에 실제의 수치로서 호를 악할 것 둘째로 인구는 고용 기구 한 사람이



라도 놓치지 말 것 셋째로 지방 청의 공역은 각 면의 호수에 하여 동원하

고 면의 공역은 각 의 호수에 하여 동리의 역은 각호의 장정 수에 할

것 등이었다 한 이러한 호구조사는 해당 지역의 가옥 우마 물산 등의 산

업에 한 조사를 병행토록 했다

년에 공포된 호구조사세칙은 실호실구를 조사한다는 목 에 있어 유길

의 제안과 같았다고 할 수 있으나 호구조사의 주체에 해서는 차이가 있

었다 호구조사를 향회가 주 하여 단 에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서 제공하는 양식을 호주 본인이 직 작성하며 면 리 통의 행정조직을 통

해서 지방 청에 이르게 하는 방식인 것이다 그런데 후자는 앙정부가 행정

조직을 완비하고 호구조사를 한 모든 비용을 제공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일

이었다

갑오개 은 앙정부가 모든 재원을 일률 으로 악하고 징수하여 일원

으로 배분하는 조선왕조의 재정이념을 실화하려는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권 토지와 무명잡세의 폐지 결호 으로의 일원화 조세의 납화

앙재무기 의 설치와 지방 리의 견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한제국기

의 호구정책은 조선왕조 통치이념의 원칙을 실 하고자 하는 갑오개 의 의

지를 계승하면서도 지방사회의 자율 운 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

다

앙집권 이면서도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선왕조의 이 재정시

스템을 오로지 앙으로 일원화된 재정시스템으로 환하고자 하는 과정에

무시기의 호구 악이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앙정부에 의한 실호실구

의 악은 무시기의 이러한 갈등을 거쳐 통감부시기 이후에나 실화될 조

짐을 보 다

  



  

  

  

  

  

          

    

  

  

  

  

  

  

  

  

  

  



  

 

 



The census policy of the Daehan Empire period

The case of Baeyang-ri in Danseong and Sudeok-ri in Jeju

Son, Byeong-gyu

In 1896, right before the Daehan Empire was established, a new way of

census taking was announced publicly to simplify all sorts of taxes into the

land tax and the house tax. Though this policy aimed at finding property

liable for the house tax as much as possible, the nationwide number of

houses did not increase before the Japanese Residency-General period.

The way of census taking of 1896 was different from the former frame of

family register. Besides it was presented under an idea different from the

former census policy. The former family register was based on the financial

idea that the number of houses fixed by a district unit says the total tax of

the district for house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former family

register is a result of adjusting record and omission of houses to the number

of houses, populations, and the number of legislated occupations per region.

On the contrary, the so-called ‘the family register in Kwangmu’ denied the

former frame of family register officially by checking financial power of

each family separately, on the assumption that it checked every actual family

and house.

Nevertheless census taking in Kwangmu period neither check every

household nor check only a well-off household. This can be said to succeed

to existing way of census taking. The number of houses checked by a local

government did not always accord with the number of houses reported to the

central government. So, to correspond to imposing the house tax, it needed

to check house and family separately or adjust the number of houses per

region. Simply it needed a actual way to take a census and a reasonable



main body to check houses and families. As a general rule, it should be the

central government to take a census and lay a tax to families or houses. But

actually there was no choice to get a local government to take a census as

before.

Gabo-reformation aimed at centralization of finance; that is to say,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check financial resources, collect taxes, and

distribute them among regions on a national scale. This was the financial

idea the Choson dynasty had aimed at. The Choson dynasty, however,

secured local self-regulation for local finance to some degree and merely

controled financial balance between the center and a region or among

regions. The census policy of the Daehan Empire period succeeded to

intention of Gabo-reformation, but became to deprived the local government

of self-management little by little. The trouble of the census policy arose

from this situation.


